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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ESL(Common European Sales Law), published in October 2011, is the result of a 

long standing project for the European Commission. For over a decade experts and 
academics have been looking at the issue of European contract laws during which time a 
number of different approaches and proposals have been developed and considered. The 
Commission’s current proposal for CESL attempts to resolve barriers to cross-border trade 
by introducing a new optional contract law. They suggest that these barriers are caused by 
the divergence of contract laws across the member states which significantly hamper cross 
border trade, the smooth functioning of the single market and ultimately stifle potential 
growth within the EU. The aim behind CESL is to provide a comprehensive set of uniform 
contract law rules covering the practical international contract, which would form part of 
the national law of each member state as a second regime of contract law. This proposed 
alternative regime would be available for cross-border B2C contracts and cross-border B2B 
contracts where at least one of the businesses is a small or medium enterprise. The 
Commission’s impact assessment on the CESL acknowledges that there are a number of 
barriers to cross border trade. They argue that by tackling the challenges presented by the 
divergent contract laws of the member states they will see an increase in cross border trade 
through reduced transaction costs for traders and increasing choice for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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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머리말

20세기 후반 국제경제질서의 환경변화 가

운데 유럽연합(EU)의 창설은 가장 괄목할만

한 성과 내지 대상으로 취급하기에 손색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곧 지역적 차원에서 

유럽의 통합[1994년]과, 경제적 차원에서 단

일경제권이 형성되었다는 사실은[1999년] 명

실 공히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이 구축되었다

는 시각에서 특단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현재 단일통화[EUR]의 발행으로 통합·일

원화된 EU는 경제·사회 등의 전 분야에서 

총체적이고도 전 방위적인 통합발전을 의욕

하고, 이에 최대경제권으로서의 위상을 제고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기능적 경제환경은 

회원국 간 각양의 무역장벽을 해소하여 계약

주체 간 자유로운 상거래를 보장하고 있음과 

동시에, 계약의 목적으로서 물품과 서비스 

및 그 밖의 물적 효용과 기대이익의 창출을 

견인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그러나 EU 통합의 시너지 효과에도 불구

하고, 법제적 시각에서는 역내 단일경제권을 

적절히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부재로 현

재까지 상당한 역기능이 양산되고 있는 상황

에 있다. 이러한 역기능은 무엇보다도 다양

한 법체계의 공존에 따른 회원국별 실정법상

의 법리적 시각차가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

하였다. 나아가 당해 역기능은 역내 무역환

경에 상당한 장애로 기능하였는데, 예컨대 

거래의 과정에서 필요외적 비용을 발생케 하

거나, 예견가능성에 반하는 법적용의 혼선, 

계약 또는 매매법의 상이로부터 비롯된 상거

래의 좌절과 회의 등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

(Wymenga et. al., 2012).

이상의 역내 역기능적 환경에 대응하고자 

‘EU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이하 

‘EC’]는 통일된 공통매매법의 실현을 위한 강

력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간 10차례의 공식

회합을 통해 마침내 2011년 10월 소위 ‘유럽

공통매매법’(Common European Sales 

Law, 이하 ‘CESL’1))을 성안하고 이를 EU 

의회에 상정하기에 이르렀다. 현재 CESL은 

공식 발효를 목전에 두고 각국의 비준을 대

기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역내 통일 공통매매법으로서의 지위를 담

보하고 있는 CESL은 회원국 간 물품 및 이

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

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부양하기 위

한 취지에서 EU 회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

으로 보충 또는 채택할 수 있도록 제안된 특

징이 있다.2) 나아가 협상력이 취약한 소비

자 및 중소기업의 보호에 주안점을 두고, 이

1) 입법안[proposal]으로서 ‘CESL’은 경우에 따라 ‘CESL(p)’

로 표기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최종입법안으로서

의 채택에 주안점을 두고 이하 ‘CESL’로 통일한다.

2) CESL은 그 체계에 있어 ‘규정’(regulation)과 ‘부속

서’(annex)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경우 CESL은 

186개 조문으로 입안되어 당해 부속서에 편입되어 

있다. 이 경우 EU 법안(legislation)은 3가지의 기

본유형이 있는데, 곧 ‘규정’(regulation), ‘지침’(di-

rectives) 그리고 ‘결정’(decision)으로 구성되어 있

다. 이 경우 규정은 국내법과 유사하나, 모든 EU 

회원국에 적용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으며, 지침

은 일반규칙을 정한 것으로 회원국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내법에 수용될 수 있다. 결정은 특

별한 이슈를 포함하여 특별히 언급된 대상 또는 조

직에 대하여 다룬다. 이상의 구분은 EC 유관법률에

서 정의하고 있음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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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합할 수 있는 강행규정 및 각양의 부차

적 법적 기준을 명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용상 역내 회원국에 한정하지 않고 역외 

국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Borchardt, 2010; European Commission, 

2011).

본고는 이상과 같은 CESL의 위상을 중시하

고, 나아가 EU 역내 투자기업을 보유하고 있

거나 또는 이에 진출을 의욕하고 있는 기업 

및 실무계를 향하여 CESL의 의의와 특징 그리

고 ‘국제상사계약’(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의 적용가능성에 기한 유의점 내지 

시사점을 분석하여, 실무계를 향하여 EU를 

대상으로 한 신속·민활한 국제상거래를 견

인함에 있어, 나아가 합목적적 차원에서 법

적 안정성 보장은 물론 당해 국제상사계약에 

있어 각양의 이해보전을 위한 예견가능성 제

고에 일말의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고의 논제에 결부하여 국내 주요 선행

연구를 개략하여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Kim Chin-Woo (2012)는 CESL의 선행입법

으로서 ‘공통참조기준초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에 따른 계약

내용의 통제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추론하여 

이에 상당한 법률효과를 명정하고 동법안의 

실질적 의의를 부각하고 있고, Pak Hee-Ho 

(2014)는 CESL상 소비자 철회권과 관련 국

내외 제반 입법례와의 비교를 통하여 그 실

질적 함의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

편 Paek Kyoung-Il (2013)은 계약체결에 

관한 CESL의 규정내용을 중심으로 이를 각

국의 제반 실정법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실무적용상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밖

에 Sung Jun-Ho (2014)는 CESL상의 불공

정한 계약조항, Shin Dong-Hyeon (2014)

은 약관의 충돌에 관한 CESL의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는 대개 법

리적 차원에서의 기준 내지 요건 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우리 민법을 포함한 각국의 실

정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당해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본고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배경에 두고 국제상학적 차원에

서의 접근을 통해 논제에 기한 소기의 성과

를 개진하고자 한다. 

Ⅱ.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

1. 법적 기능과 제정취지

1) 법적 기능

그간 EU 역내 통일계약법을 성안하기 위

한 EC의 노력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약자로

서 소비자를 포함하여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

기업을 보호하는데 집중되었는데, 그 과정에

서 CESL의 원안으로 기능한, 소위 ‘공통참조

기준’(Common Frame of Reference, ‘CF

R’3))과, ‘공통참조기준안’(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4))은 대표적 

입법결실로 취급할 수 있다. 여기서 이들 입

법내용에 특별히 B2B 계약을 포함한 이유는 

국제상거래에 임하고 있거나 임하고자 하는 

역내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상거래 과정과 절

차의 간소화로부터 필요외적 비용을 절감할 

3) CFR은 EC의 재정지원을 통해 착수되었는데, CFR

의 목적은 역내 계약법분야의 통일을 통해 이를 

EU의 통일법 제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함에 두

었다. CFR의 주요 내용은 법적 용어의 통일, EU 

규정개정 시 원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및 일관성 

있는 법리적 사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2008년 EU 역내 계약법 전문가는 학리적인 측면에

서의 DCFR을 EC에 제출하였는데, DCFR은 계약법

의 원칙, 정의 및 모델규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한 당해 규칙의 법리적 해제에 구체적인 사례를 접

목하여 국내법적 체계, 현재의 공통법 또는 국제법

에 있어서 법적 위치를 명료히 하고 나아가 개별사

안에 대한 유의사항을 추보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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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자 함에 있었

다. EC는 이로써 복잡다단한 국내법에 우선

하여 하나의 통일법체계를 통해 그 경제적 

실익을 담보하기 위함에 궁극적 입안취지를 

두었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후 CFR과 DCFR을 기초로 2011년 10월 

최종 성안된 CESL은 ‘물품의 매매’(sale of 

goods)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supply 

of digital content) 그리고 ‘이와 관련한 서

비스의 매매’(related service)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역내 회원국의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

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는데, 이 경우 CESL은 

‘본문’[regulation]5) 및 ‘부속서’(annex) 형태로 

최종 성안되었다. 여기서 본문은 CESL 제정

배경 및 적용원칙에 대하여, ‘부속서 I’은 

CESL의 186개 조문을, ‘부속서 II’은 국경 간 

소비자거래에서 소비자의 주요 권리를 요약

한 ‘표준정보통지서’(standard information 

notice)로 삼분되어 있다(Micklitz, 2012). 

EC는 역내 기업들이 회원국의 다종다양한 

계약 또는 매매법의 상이 또는 충돌로 인한 

거래의 좌절과, 재화의 효용가치 상실을 극

복하기 위한 법제적 기반 인프라로서 CESL

의 법적 기능을 주창하였다. 이에 CESL은 

기업은 물론이고 소비자 계약에도 적용 및 

원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를테면 

EU 역내 국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계

약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상도 물품매매, 디지털 콘텐츠

의 공급 및 이에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 등 

폭넓고 광범위하게 구성되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의 법안에 B2C, B2B 

분야는 물론이고, 그 대상에 있어 물품 외에

5) 이하 CESL의 ‘본문’[regulation]은 기술 및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부속서’(annex) I에 첨부된 개별조

문과의 구분을 위하여 ‘CESL 총칙’ 또는 ‘총칙’으로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도 디지털 콘텐츠 및 서비스에 이르는 광범

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일부 

회원국 및 법계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차

제에, 나아가 조문체계에 있어 상당한 법적 

문제점 또한 부각되었다(Beale, 2012). 특히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조사

에 따라 그 문제점이 상당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 또한 CESL은 법인격 

및 행위능력의 결함으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계약의 무효성, 불법성 또는 비도덕성, 계약

내용에 대한 언어의 해석, 무차별의 폭과 범

위, 무권대리 및 다수의 채무자 및 채권자의 

법률효과, 양도·상계 및 합병을 포함한 당

사자의 권리득실, 소유권 이전, 지적재산권 

및 불법행위 등의 일련의 법적 문제 등을 포

함하여, 실무적 관점에서, 법정지, 서비스 및 

그 집행에 관한 법적 기준 등에 대하여도 다

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 또한 지적되었다.

그러나 EC는 당초 의도된 CESL은 이처럼 

광범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통일법이 아니고, 오로지 소

비자와 중소기업의 이해보전을 위한 특단의 

입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보충·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음을 주창하고 이상의 각계 

의견을 일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CESL은 계약당사자로서 소비자 내지 

중소기업에 주안점을 두고, 그들 자치에 따

라 선택·적용할 수 있는 적용법으로서 그 

필요성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일견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의 적용가능성에 관

한 법적 한계 또한 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2) 제정취지

EU의 통합 이후에도 역내 시장에서의 경

제활동에는 상당한 장애가 상존하였다. 당해 

장애는 EU 회원국에 소재한 기업 간 무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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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특정회원국에 한정될 수밖에 없는 원인

을 제공하였는데, 이를테면 세금부과의 복잡

성, 필요외적 행정처리, 물품의 인도와 인도

상의 위험이전, 소비자보호 및 개별국가의 

적용법의 상이 등을 이 같은 장애의 주요 요

인으로 예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은 무엇

보다도 B2B 및 B2C 거래를 적의 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부재 그리고 EU 회원국 간 

상이한 계약 또는 매매법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기능하였음을 시사한다.

역내 계약주체별 각양의 계약으로부터 비

롯되는 적용법은 특히나 국경을 넘어서는 무

역에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법기능상의 수

단으로 취급된다. 곧 당해 계약으로부터 계

약당사자 간의 이해가 충돌되는 경우 이를 

적의 조정·규율할 수 있는 통일법의 존재

는 계약당사자 저마다의 이해를 적절히 보전

할 수 있는 첩경이 될 수 있으나, 달리 당해 

통일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특단의 문

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특히 

국제상사계약에 있어서는 이 같은 문제가 상

당한 법적 걸림돌로 부각될 수 있기에 충분

할 것인데, 통상 이는 법적용상 장애로 취급

된다.

계약법상 적용법의 부존재는 수출지향적

인 무역기업들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애로 취급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장애는 필요외적 현저한 비용의 발생 내지 

증가를 초래하여, 그 결과 원가절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시장창출효과, 물품에 대한 

R&D 내지 효율적인 영업이익 재분배 차원

에서 다수의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이다. 

한편 당해 적용법이 강행적인 소비자보호

법과 상이하거나 상호 충돌할 경우에는 특별

히 B2C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경제활동을 

현격히 위축시킬 수 있는 개연성이 다분하

다. EU 역내 이 같은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실례로, 계약주체에 적용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규정’[EC Regulation No. 593/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June 2008 on the law 

applicable to contractual obligations(Rome 

I), ‘EU 593/2008’]에 비추어(Art. 6),6) 기업

은 다른 회원국에 있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물품 내지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수익자로서 

소비자에 대한 보호수준이 매우 높고, 나아

가 본조에 의해 그 수준을 이탈할 수 없는 

소비자 국가의 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며, 당

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별단의 적용법이 선

택된 경우에도 이는 다를 것이 없다고 명정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역내 기업들은 소비자

보호법의 수준이 자신들이 기대한 것에 우선

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6) EC「593/2008」, Art. 6(소비자계약): “1. (…) 자

연인이 자신의 직업 이외의 목적, 곧 소비자 자격으

로 자신의 직업상 행하는 타인과 체결한 계약은 소

비자가 자신의 상거소를 둔 국가의 법에 의하여 규

율된다. 다만 직업상이라 함은, (a) 소비자가 상거

소를 준 국가에서 자신의 상업상 또는 직업상 활동

을 추구하는 것, 또는 (b)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당

해 국가 또는 당해 국가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에 대

한 활동을 감독하고 당해 계약이 그러한 활동의 범

주에 해당하여야 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 거

래당사자는 1의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선택은 

적용법이 없는 경우 1에 기초하여 적용될 수 있는 

법에 의거, 합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규정에 

의해 허용된 보호를 소비자로부터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3. (…). 4. 1, 2는 다음의 경우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a)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자

기가 상거소를 가진 국가가 아닌 국가에 독점적으

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계약, (b) 패키지여

행, 패키지휴일, 패키지시간의 의미상 패키지여행 

관련 계약 이외의 운송계약, (c) (…) 부동산 대물

권리 등의 기준에 따라 부동산 사용권에 대한 계약 

이외의 부동산 차용권리, (d) 금융증권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및 양도성 증권의 공개입찰 및 공개인

수입찰 발행 또는 청약을 다루는 조건을 구성하는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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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이는 고스란히 필요외적 비용의 발

생 내지 거래를 좌절케 하는 원인이 되고 있

다(Bisping, 2013).

다른 한편 ‘전자거래’(electronic transactions)

에 있어서도 당해 적용법상 타방 소비자 국

가의 강행적 소비자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에도 그 처지는 마찬가지다. 현재 EU 수준

에서 각국 간 소비자보호법의 법적 조화는 

어느 정도 통일적 시각을 견지하고는 있으

나, 그럼에도 이 같은 장애는 여전히 상존하

고 있는 실정이다(Basedow, 2012). 예컨대 

EU의 규정요건 준수방법, 적용법의 선택, 

소비자보호의 수준 및 법적 기준 등의 문제

는 매우 첨예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계약법 관련 장벽은 소비자에게도 적잖은 피

해를 주고 있는데, 곧 역내 무역규모의 둔화 

내지 감소는 물품 및 재화의 가격경쟁력을 

저해하여 이로 인하여 외국기업들은 자신들

의 물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가 쉽지 않

고, 물품의 매매 또한 B2B 간의 수준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높은 가격

으로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국경 간 전자거

래의 경우 대개 유리한 가격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소비자

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전자거래를 꺼려하고 있음이 통상이다. 이는 

마찬가지로 계약법 관련 사항으로 귀결되는

데, 이를테면 하자있는 물품의 구입, 물품의 

반환, 물품대급지급의무에 대한 불합리한 약

관 등이 개입된 경우 당해 소비자보호법에 

기하여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의 여

부에 관한 것이다(Shin Dong-Hyeon, 

2014). 

CESL의 입법배경에 기하여, EU 회원국 

간 계약법의 상이는 기업과 소비자로 하여금 

단일시장의 순기능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장애로 기능하였다. 다만 이러한 계약

법 관련 장애는 만약 계약이 계약당사자의 

소재지 여부에 상관없이 통일계약법에 근거

하고 있는 경우 그 효과는 상당할 것이다. 

CESL은 이러한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하

기 위해, EC에 의해 성안되었다. 곧 CESL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에 기하여 이를 적용·원

용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이로

부터 역내 무역을 신속·민활하게 도모할 

수 있게 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거래로부터 

필요외적 비용의 절감, 그 밖의 계약법 관련 

장애를 제거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로서의 

지위를 내재하고 있다(Grundmann, 2013).

이 경우 CESL은 전술한 바와 같이 회원국 

간 기존 국내계약법의 개정을 요구하지 않

고, 회원국의 계약법 체제하에서 보충 및 선

택할 수 있도록 입법적으로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또한 CESL은 회원국 간 및 역

외무역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

용법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장해 두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1). 

3. 적용범위

CESL 총칙[regulation]7)에서는 CESL이 

역내 회원국 간 실정법에 보충할 수 있는 선

택적 권고사항이며(European Parliament, 

2014), 동시에 CESL의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7) 이하 ‘규정’(regulation)은 CESL 편제에 따라 편의

상 ‘CESL 총칙’ 또는 ‘총칙’이라 칭한다. 이 경우 총

칙은 소위 ‘chapeau’라고도 칭하여지며, 이는 CESL

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법적 문서로 역내시장에 

관한 법적 기초로서 ‘EU 기능에 관한 조약’(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이하 ‘TFEU’)의 존중,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의 중

요성’, ‘인적·물적·영역적 범위’,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적용 메커니즘’, ‘제3국’의 위치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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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관련된 서비스의 ‘무역계약’[(cross-border 

contracts]에 적용된다(Art. 3; optional 

nature of the CESL).8) 이 경우 B2B 계약

으로 취급되기 위해서는 당해 기업의 ‘영업

소’(business premises)가 각각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무역계

약은 적어도 일방이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

야 한다. 달리 B2C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

거소’(habitual residence), 물품의 인도지 또

는 대금청구지가 기업의 영업소 이외의 국가

에 소재하고 또한 이들 국가 중 하나는 회원국

이어야 한다(Art. 4; cross-border contracts). 

이 같은 적용범위의 특성은 국제상사계약에

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한 결과로서 당해 조문

내용은 주지하듯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선

도적 입법례로서 그 지위를 점하고 있는 ‘국

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과

의 조화로운 선택적 병존을 모색하기 위한 

특단의 결과로 보인다. 

한편 CESL이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매

매계약을 위시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작

성·저장·전송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디지

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상기에 언급한 계약을 제외한 

‘혼합목적의 계약’(mixed-purpose contracts)

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계

약에서 신용거래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Art. 

6;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그 밖에 계약당사자가 계약 전 정보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구제수단과

 8) CESL상 ‘국경 간 계약’(cross border contract)이

라는 용어는 본고의 상무적 시각을 중시하여 달리 

그 의미가 왜곡 또는 변질되지 않음을 전제하고 이

하 ‘무역계약’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Art. 11;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ESL), 회원국으로 하여금 기업의 영업소 

또는 B2C 계약의 경우 기업의 영업소, 소비

자의 상거소, 물품인도지 및 대금청구지가 

회원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그 적용을 허

용하고 있음은 이에 부수한다(Art. 13; 

member states’ options).

4. 구성체계

1) 총칙

EC에 의한 CESL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칙’과 CESL의 실체적 규정을 담고 있는 ‘부

속서 I’ 그리고 ‘표준정보통지’를 다루고 있는 

‘부속서 II’로 구성되어 있다. 우선 총칙에는 

제정취지를 비롯한 총 16개의 조문으로 구

성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차례로 요

약·분설하면, CESL의 목적 및 대상(Art. 1; 

objective and subject matter), 용어의 정

의(Art. 2; definitions), 물품의 매매 및 디

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의 제

공에 관한 무역계약에 적용될 수 있는 선택

권(Art. 3; optional nature of the CESL), 

무역계약에 한정되는 범위(Art. 4; cross- 

border contracts),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

텐츠 및 관련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한 실

질적 계약범위(Art. 5; contracts for which 

the CESL can be used), 적용범위에서 혼

합목적계약과 설치거래 등 적용배제사항

(Art. 6; exclusion of mixed-purpose 

contracts and contracts linked to a 

consumer credit), B2C에 적용되는 개인용

품의 범위와 B2B의 경우 계약당사자 일방은 

중소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요건(Art. 7; 

parties to the contract), CESL 적용합의의 

요건(Art. 8; agreement on the use of the 

CESL) 등을 다루고 있다. 이 경우 B2C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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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경우 그 유효

성을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B2C 계약 시 

정보제공요건(Art. 9; standard information 

notice in contracts between a trader and 

a consumer) 등을 정하고 있다. 이에 부

수하여 Art. 8 내지 Art. 9에서 정하고 있

는 의무를 기업이 위반한 경우 회원국에

게 이에 상당한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있

고(Art. 10; penalties for breach of 

specific requirements), CESL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안이 적용되고, 회원국의 

국내법은 일절 배제됨을 명시하고 있다(Art. 

11; consequences of the use of the 

CESL). 여기서 Art. 11에 따라 CESL을 계약

의 적용법으로 선택하는 경우 계약 전 정보

제공에 대한 의무의 준수가 소급하여 적용

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구제수단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또한 CESL이 역내 단일

시장 서비스에 관한 ‘2006/123/EC지침’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의 정보요건을 침해하지 

않고(Art. 12; information requirements 

resulting from the services directive), 회

원국 국내 및 B2B 계약에도 상거래 당사자

가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국에게 별단의 규

정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다(Art. 13; 

member states’ options). 또한 역내 CESL

에 의한 판결의 집적을 위하여 CESL이 적

용된 개별회원국의 판결내용을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Art. 14; communication of 

judgments applying this regulation), 검

토조항(Art. 15; review), CESL의 발효시

기(Art. 16; entry into force and 

application) 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Clive, 2012). 

2) 일반규정

‘부속서 I’에 수록된 CESL은 Ⅰ에서 Ⅷ

까지 총 8부, 2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

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Part Ⅰ 

(introductory provisions)은 계약법의 일반

원칙으로서 모든 거래당사자는 신의 및 공정

거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CESL상 소비

자보호와 같이 강행적이라고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유의 원칙’(freedom of 

contract)에 의거 CESL을 변경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Part Ⅱ (making a binding contract)는 

유효한 계약내용에 관한 것으로 당사자가 계

약체결을 위한 필수정보를 알 권리에 대한 

규정과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의 방법을 정하

고 있다. 이 부분은 소비자에게 원거리 및 

장외계약에 대한 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는 특

별규정으로 기능한다(Pak Hee-Ho, 2014). 

또한 착오·사기·강박 또는 부당행위의 경

우 계약해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Part Ⅲ (assessing what is in the 

contract)은 계약내용의 해석에 관한 것으

로, 곧 계약내용이 의심스러운 경우 해석기

준을 일반규정으로 명정하고 있다. 계약내용

이 불공정하여 무효로 취급될 수 있는 사유, 

계약내용 및 효과에 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Sung Jun-Ho, 2014).

Part Ⅳ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sales contract 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digital content)

는 매매계약 당사자의 의무 및 구제에 관한 

것으로 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한 특별규칙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그리고 이에 결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의 불

이행에 대한 구제도 다루고 있다. 

Part Ⅴ (obligations and remedies of 

the parties to a related service contract)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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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으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과 관련하여 설치·보수 또는 유지와 같

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아울러 이 경우 어떤 특별규칙이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 특히 당해 계약 하에 당사자

의 권리 및 의무의 취급 등을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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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손해배상금 및 이자에 대한 것으로, 손해

에 대한 손해배상금 및 지연지급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이자에 대한 보충적인 공통규

칙을 다루고 있고, Part Ⅶ (restitution)은 

원상회복에 관한 것으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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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효과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부록 1’은 원거리 또는 장외계약이 체결

되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철회지침모델을, ‘부록 2’는 철회양식을 제공

하고 있다. ‘부속서 II’는 CESL에 대한 표준

정보통지에 관한 내용으로, 이는 CESL의 사

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업이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CESL 

전체조문에 대한 구성체계를 도해하면 다음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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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ESL의 법적 지위와 특징

1. 규율범위

CESL은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

고, 각 회원국에서 채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이

로써 개별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요컨대 CESL은 무역계약에 있어 법적용상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적용

된다. CESL은 당초 법안 제정 시 TFEU의 

기준에 부합하게 성안되었는데(Art. 114),9) 

 9) TFEU, Art. 114: “1. TFEU에서 달리 규정한 경

우를 제외하고, (…) EU 의회 및 EC는 통상적인 

법률절차에 따라 행동하고 경제·사회위원회의 협

의를 거쳐 TFEU의 목적으로서 역내 단일시장의 

설립 및 기능을 가지는 회원국에서의 법·규정 또

는 행정조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규정의 조화를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야 한다. 2. 1은 계약주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련하여 금전적 규정에 적용하

지 않아야 하며, 또한 고용된 자의 권리 및 이익에 

관련된 금전적 규정에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3. 

EC는 건강·안전·환경보호 및 소비자보호와 관

련하여 전항에 있는 제안에 있어서, 과학적인 사

실에 기초하여 새로운 발전을 특별히 고려하여 높

은 수준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또한 EU 각각의 

권한 하에서, EU 의회 및 EC는 이러한 목적을 달

성하도록 모색하여야 한다. 4. 만약 EU 의회 및 

곧 CESL은 역내 공통매매법의 형태로 소비

자보호규칙을 포함한 일체형의 계약법으로

서 역내 회원국의 특별법의 형태로 수용할 

EC에 의하여, (…)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후, 회

원국이 (…) 주요 필요성의 근거로 또는 환경이나 

근무환경과 관련하여 자국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EC에 본조항을 유지

하기 위한 필요성과 이러한 규정을 EC에 통보하

여야 한다. 5. 또한 4항의 침해 없이 EU 의회 및 

EC에 의하여, (…) 조화조치를 채택하고 난 후, 

회원국이 조화조치의 채택 이후 발생하는 당해 회

원국의 특정분야에 대한 근거로서 환경 또는 작업

환경 관련한 새로운 과학적인 증명에 기초한 자국

의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회원국은 당해 규정안 및 규정도입에 대한 

이유를 EC에 통보하여야 한다. 6. EC는 4와 5에 

정한 바대로 통지를 받은 후 6월 이내 당해 통지

가 회원국 간에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 또는 독단

적인 차별의 방법인지 그리고 역내 단일시장의 기

능에 장애가 되는 지를 확인한 후 회원국 자체의 

규정을 승인 또는 거절하여야 한다. 만약 4와 5에 

있는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을 정해진 기한 안에 

EC의 결정이 없는 경우, 4와 5에 언급된 회원국 

자체 국내규정은 승인된 것으로 본다. (…) 7. 6

에 의거, 회원국이 조화조치에서 벗어나는 자국의 

규정을 유지하거나 도입하기 위하여 승인받은 경

우 EC는 당해 조치에 대한 적용규정을 제안할지

의 여부를 즉시 검토하여야 한다. 8. (…). 9. 

(…) EC 및 개별회원국은 만약 본조에서 정한 권

한을 다른 회원국에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는 것이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안을 EU 사법재판

부에 제기해야 한다.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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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하여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국내법으로서 그 지위를 보유한다

(Kuipers, 2008).

이러한 해결책은 회원국의 국내법 간 법

리적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장애를 제

거하고 또한 무역계약체결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상이 내지 복잡성에 

기한 추가비용 절감, 소비자의 권리보호 및 

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를 배경에 두고 있다. 

TFEU에 따라 CESL은 기존 역내 각양의 소

비자법체제하에서 소비자의 보호수준을 제

고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 일련의 강행규칙

을 존치해 둠으로써 보다 높은 수준의 소비

자보호를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CESL

은 역내 EU 법률에 기초하여 유관법률을 

해하지 않는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부합하게 성안된 특징이 있

다(Kuipers, 2008). 

한편 CESL은 역내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

를 다루고 있어, 개별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야는 배제된다. 또한 CESL은 

계약당사자의 합의를 기초로 각국 법체계 및 

상관습 등을 방해하지 않고, 역내 계약법의 

최소기준을 명정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실

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

2. 목적 및 대상

CESL의 목적은 EU 역내 통일계약법을 이

용가능하게 함으로써 EU 단일시장의 설립조

건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고 

있다. CESL은 전술한 바와 같이,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및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래

에 적용된다. 결국 CESL은 계약당사자로 하

여금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기업들로 하여금 CESL을 통해 실질적 

기대의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내 통일법

으로서의 지위를 표창하고 있다(Epstein, 

2013). 나아가 B2C 계약과 관련하여 CESL

은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를 천명

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부터 역내 시장에

서의 소비자의 만족도를 제고하여 총체적인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인프라 제

공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Kornet, 2012).

3. CESL의 선택과 무역계약

계약당사자는 CESL이 물품의 매매, 디지

털 콘텐츠의 공급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무역계약을 CESL의 적용범위에 

기한 영역, 물적·인적 범위 내에 한정한다

고 합의할 수 있고, 이 경우 무역계약은 

CESL의 목적상 B2B 계약에 있어, 만약 그

들의 영업소가 서로 다른 국가에 소재해 있

거나 또는 적어도 일방의 영업소가 회원국에 

소재한 경우, B2C 계약에 있어 소비자가 표

시한 주소·물품송부처 또는 대금지급지가 

기업의 영업소가 소재한 이외의 국가에 위치

해 있거나, 이러한 국가의 하나가 회원국인 

경우를 총칭한다. 또한 계약이 기업의 지

점·대리점 등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또는 대리점 등이 소재한 장소가 그 

기업의 영업소로 취급된다. 

4. 적용상의 요건과 배제

CESL은 물품매매계약, 디지털 콘텐츠가 

대금지급과 교환으로 공급된 것과는 상관없

이 또는 사용자가 저장·처리·접근할 수 

있는 유형의 매체로 제공되는 여부와 상관없

이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과, 별

도의 물품대금이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합

의된 여부와 상관없는 서비스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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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 및 관련된 서비스 제공 이외의 요소

를 포함한 혼합목적의 계약과, 기업이 연지

급·대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융상

의 약정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신용을 허여하

거나 허여하기로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B2C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Loos, 2014).

그렇지만 동일 종류의 물품·디지털 콘텐

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공급되

고 소비자가 그러한 물품·디지털 콘텐츠 

또는 관련된 서비스에 대하여 공급기간 동안 

분할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계약에는 

다름없이 적용된다.

5. 계약당사자 간 합의의 요건

CESL은 물품의 매도인 또는 디지털 콘텐

츠 공급자가 기업인 경우에만 적용되나, 이 

경우 계약당사자가 모두 기업인 경우 적어도 

일방이, 소위 협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이어

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은 250인 미만의 

종업원을 보유하고 있고, 연매출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거나 또는 연간 대차대조

표 총액이 4천3백만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

야 하며, 나아가 영업소가 마땅히 회원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CESL, Regulation 

Art. 7). 

한편 CESL은 계약당사자의 자치에 의한 

합의를 요건으로 하며, 이 경우 B2C 관계에 

있어서 CESL 적용에 대한 합의는 소비자의 

동의가 계약체결을 위한 합의를 표시한 진술

과 별도로 명시적인 합의로써 제공된 경우에

만 유효하다. 또한 기업은 소비자에게 그러

한 합의의 확약서를 ‘내구성이 있는 매

체’(durable medium)로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B2C 간의 관계에 있어서 CESL은 부

분적이 아닌 전체적으로 선택되어야 한다

(Whittaker, 2012).

6. 표준정보통지

CESL에 규정된 계약 전 정보제공의무 이

외에 B2C 관계에 있어서 기업은 ‘부속서 II’

상의 정보통지서를 확실한 방법으로 소비자

에게 제공함으로써 합의 전에 CESL의 적용

에 따른 소비자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 

만약 CESL의 사용에 대한 합의가 전화 또는 

소비자에게 정보통지를 제공하기가 불가능

한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체결되는 경우 또

는 기업이 정보통지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는 당해 합의에 관한 여하한의 구속을 

받지 않는다. 이 경우 정보통지가 전자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 하이퍼링크가 있거나 

그 밖의 웹사이트가 현시(display)되어야 한

다(Hesselink, 2012).

Ⅳ.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

1. 법적 안정성

1) CISG와의 관계

CESL은 당사자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여타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이하 

CISG, PECL, PICC 등]에 비하여 보다 구체

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이 있

다. 이를테면 CESL은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에 

관한 법률효과,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

에 대한 법적 기준, 계약의 유효성을 포함하

여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서식의 교전’(battle of forms)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 곧 CESL은 종전의 국제상

사계약법규범에 비하여 매우 포괄적이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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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된 규칙을 존치해 두고 있다(Loos, 2012; 

Zoll, 2012).

그렇지만 규정체계 전반을 고려할 때, 강

행규칙 내지 소비자보호 등의 사안을 제외하

고 당해 법규범과의 입법체계 내지 조문내용

의 차이는 매우 미미하다고 판단된다. 그럼

에도 역내 법원이 국제사법규칙에 따라 특단

의 국제상사계약법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없

는 사항에 대하여 CESL을 적용할 수 있는 

여지는 다분하다는 시각에서 CESL의 법적 

지위를 엿볼 수 있다(Aksoy, 2013). 

그러나 CESL이 EU 역내 물품 및 이와 관

련한 서비스의 매매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의 

자유로운 상거래 활동을 견인하기 위함에 취

지를 두고 제안되었다고는 하나, 이것이 본

래의 의미를 되살려 그 순기능적 역할을 감

당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

지가 많다. 이 같은 시각은, 예컨대 법적용

상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국제물품매매

에 관한 UN 협약’(이하 ‘CISG’)과의 충돌을 

함의한다. 곧 CISG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

된 통일법으로서 ‘체약국’(contracting state)

에 관한 한 다름없이 적용되는데, 이 경우 

EU 회원국 대부분은 체약국으로서 CISG의 

규율하에 있게 된다. 만약 역외에 영업소를 

보유한 기업이 역내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CISG의 적용범위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이

행, 종료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그 

법적 기준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역내 기업에게 있어서는 CESL의 적용을 선

호할 것임을 시사한다(Pavelts and Sein, 

2014). 특히나 역내 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라 본다. 왜냐하면 

CESL은 본래 그 자체가 협상력이 취약한 경

제적 약자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

다. 당해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에 의하

여 ‘사실의 문제’(the matter of facts)로 다

루어지겠지만 무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에 기

하여 역외기업에게는 특단의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이 클 것이라 생각된다. 

2) PECL과의 관계

종래 EU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

정법을 마련하기 위한 법통일화 작업은, 그 

과정에서 회원국 간에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규칙’(regulation)과 ‘지침’(directive) 

등의 공표를 통해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왔

다. 그러나 공표된 규칙과 지침 등이 단순히 

각국의 국내법에 수용되어 조화되는 것보다

는 하나의 실정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고, 이를 위하여 EU 각국의 사법체

계에 대한 법이론적·비교법적·법체계적 

공동작업을 통해 새로운 유럽의 법문화 창출

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제고되었는데, 

1982년 ‘유럽계약법위원회’(Commission on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CECL’)에 

의해 성안된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이하 ‘PECL)은 

EU 역내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라는 법적 지

위를 통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을 초월한 통

일규칙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

다(Shim Chong-Seok, 2013). 

PECL은 CESL과 마찬가지로 역내 회원국 

간 상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제공, 계약법의 법리적 기초와 통일적 해석

기준의 정립, 각국 법원 및 중재판정부의 판

결·판정 시의 지침제공, 역내 법체계 간의 

타협을 구할 수 있는 법적 역할, 향후 유럽

통일계약법전의 입법기반 형성 등을 의도하

여 성안된 특징이 있다. 곧 PECL은 계약법

의 일반원칙 또는 EU 역내 상관습법 및 국

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계약법원칙으로서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서 자리매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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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차제에 있다. PECL은 EU 역내에서 

회원국 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계

약법 원칙을 통일하여 제시한 것으로, 그 

적용범위는 순수한 국내계약이나 상인과 소

비자 간의 계약 등을 포함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CESL의 입법연혁에 비추어 EC는 2001년

과 2003년에 각각 PECL과의 법적 기준에 

대한 검토작업에 임했는데, 그 결과 무엇보

다도 PECL에서 수용하고 있지 못했던 역내 

통일법으로서의 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지 표준계약서식 및 그 내용의 정형

화, 나아가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전자상

거래 등에 관련한 특단의 합의를 통해 종래 

PECL의 보완을 꾀하였다(Adar and Sirena, 

2013).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FR과 

DCFR의 탄생배경으로서 기능하였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CESL은 경제적 약자로서 소

비자 내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입법상의 보

완을 추보하여 종전의 PECL을 병합하고 있

다고 보아 그 입법내용은 추보의 내용을 제

외하고 PECL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고 본

다. 이는 별도의 EU 규정에 예속된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을 통해서도 그 법적 실익을 표

창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당해 법적 제정취

지에 기한 의구심 내지 법적 안정성 및 법적

용상의 역기능을 시사한다. 

3) PICC와의 관계

EU 회원국을 공히 CISG 체약국으로 취

급할 경우 역내에 소재한 기업에게는 적

어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CISG

가 다름없이 적용된다. 이는 역외에 ‘영업

소’(business place10))를 보유한 체약국의 

10) CESL에서는 ‘영업소’를 ‘business premises’로 표

현하고 있음을 참고한다[CESL, Regulation Art. 

2⒭]. 

기업 또한 매한가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CISG의 해석원칙에 기하여(Art. 7),11) 만약 

CISG에서 명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 CISG가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에 따라 해결하여야 함을 고려할 때, 이 경우 

PICC와 PECL은 법의 ‘일반원칙’(general 

principles)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입법연혁에 비추어, CISG는 당초 입법과

정에서 국가별 내지 법계 간 타협의 산물이

었기에 개별조문의 구성이 대부분의 국가 내

지 법계가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기초적 수

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고, 또한 특단의 법

적 사안에 관해서 CISG는 의도적으로 이를 

도외시 할 수밖에 없는 입법적 한계를 내재

하고 있다. 나아가 CISG는 대륙법의 법적 

기조를 적의 수용하여 입법상 법기능만을 중

시한 나머지 국제상거래의 실제에는 그다지 

친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미법 국가의 경제

체제나 법체계에 대한 법적 배려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대응하여 ‘사법통일국제협회’(International 

Institute for the Unification of Private 

Law, 이하 ‘UNIDROIT)는 ‘경성법’(hard 

law)이 아닌 ‘연성법’(soft law)으로의 회귀

를 통해 우회적으로 정식 입법절차에 의한 

구속력 있는 법규범을 성안하는 대신, 국제

상거래를 보편타당하게 규율할 수 있는 일반

원칙으로 체계화하여 이를 소위 ‘재기

술’(restatement)의 형태로 입안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곧 UNIDROIT는 국제상거래에 

11) CISG, Art. 7(협약의 해석원칙): “(1) CISG의 해

석에 있어서는 협약의 국제적 성격과, 적용상의 

통일성 및 국제상거래에서 신의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CISG에 의해 규

율되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CISG에서 명시적

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CISG가 기초하고 있

는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되어야 하며, 만약, 그러

한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규칙에 의해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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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실제적·현실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일

반원칙을 명문으로 기술함으로써 국제상사

계약에 임한 계약당사자가 이를 계약내용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여, 이로부터 사실상 법

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고려하였다. 그 입

법결과로 표창된 것이 곧 PICC이다.

PICC의 채용은 그 저변에 기존의 국가법

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계약이 준거하는 규범을 자국법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거래에 적

용 가능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서, 이를테면 

법의 일반원칙이나 ‘상인법’(lex mercatoria)

을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상거래의 새로운 규

범으로서 자율성이 높은 국제계약법과 같은 

일련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따라서 PICC는 

상인법적 시각에서 또 하나의 법통일화 작업

의 결실로서 그 의의를 부각할 수 있다

(Michaels, 2014).

요컨대 PICC는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각

국의 국내법이나 국제법규의 해석에 있어서 

보충적 기준 내지 표준으로서, 당사자에게는 

계약서 작성의 지침으로서, 각국 법원이나 

중재기관에게는 국제상사계약에서 야기되는 

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이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에 그 주된 기능을 두고 있다. 

공표된 이후, 국제상사계약의 법원으로 자

리매김하였던 PICC(2010)는 전통적 계약법

에서 취급하지 않았던, 전자적 계약체결, 대

리인의 권한, 제3자의 권리, 상계, 채권양도, 

채무이전, 계약의 이전 및 제소기간 등의 내

용들을 추가하고 있다. 요컨대 PICC의 기능 

내지 목적은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점, 국제적 통일법 및 국

내법의 해석 및 보충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점, 계약법이나 특수한 거

래에 관한 입법의 ‘모델법’(model law)으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으로부터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Heutger, 2012). 이러

한 PICC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PECL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환언하면 그것은 앞서 

적시한 바와 같이 EU 공통매매법으로서가 

아닌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에 상당한 CESL의 

전향적 회귀를 함의한다. 

2. 예견가능성

만약 우리기업이 EU 역내 중소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

은 CISG의 적용은 차지하고서라도, 만약 

CISG에 의해 규율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문제로서 특단의 일반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지의 여부이다. 이 경우 우리기업은 CISG 

제7조에 의거,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법의 일

반원칙으로서 PICC 또는 PECL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역내 회원국이 CESL을 국내

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지가 

다르게 진전될 개연성이 있다. 곧 특정 회원

국의 법원에 의하여 국내 실정법으로서 

CESL이 적용이 우선시 될 수 있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기업에게 있어

서는 CESL 내에 산재한 강행적 성격의 규

정,12) 역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규정13) 등에 의해 예견가능성에 기한 상당

12) 이 경우 ‘강행규정’(mandatory nature)은 ‘당사자

가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또한 그 

효과를 변경할 수 없는 규정’을 말한다[CESL, 

Regulation Art. 2⒱: “any provision the ap-

plication of which the parties cannot ex-

clude, or derogate from or the effect of 

which they cannot vary”]. 이는 CESL 내에 산

재해 있는데, 이를테면 Art. 22, Art. 27, Art. 

47, Art. 81, Art. 108, Art. 171, Art. 177조 등

이 이에 해당한다. 

13) 역내 중소기업 내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CESL 

내의 우월적 규정내용은, Art. 7(개별적으로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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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법적 혼선이 예상된다(Bisping, 2013). 

이 경우 당해 법적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

원에 의해 사실의 문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아, 무엇보다도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음이 자명할 것으로 이에 대한 특단의 주

의가 요구된다. 이는 달리 CESL의 명료한 

이해를 시사한다. 

3. 합목적성

앞서 본 바와 같이 EC에서는 CESL의 법

적 지위를 PECL과 달리하여, 협상력이 취약

한 중소기업 내지 상대적 약자로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 두고 있으나, 재차 논

하기에 이는 CESL이 아닌 역내 소비자보호

에 관련한 일련의 통일법의 제정을 통해서도 

여하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

다. 이는 CESL을 TEFU 예하 일련의 부속규

정으로서도 공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을 시사한다. 나아가 EC는 CESL을 역내 회

원국별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 또는 채택

되지 않은 계약내용), Art. 9(혼합목적의 계약), 

Art. 10(통지), Art. 13(원거리 및 장외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Art. 14(대금, 추가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정보), Art. 17(원거리 또는 장외계약

체결 시 취소권에 대한 정보), Art. 18(장외계약: 

추가정보 요건 및 확인), Art. 19(원거리 계약: 추

가정보 및 그 밖의 요건), Art. 20(원거리 및 장외

계약 이외의 계약체결 시 정보제공의무), Art. 21

(입증책임), Art. 24(전자적인 방법으로 체결된 원

거리 계약에서 정보제공의 추가의무), Art. 26(입

증책임), Art. 28(제공된 정보가 정확한지 확보할 

의무), Art. 29(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

단), Chap. 4 B2C 간 원거리 및 장외계약 취소

권, Art. 40 내지 Art. 46), Art. 64(소비자에게 

유리한 해석), Art. 65(계약내용의 공급자에게 불

리한 해석), Chap. 7(계약내용의 효력, Art. 66 

내지 Art. 78), Chap. 8(불공정한 계약내용, Art. 

79 내지 Art. 86) 및 지연이자에 관한 일반규정

(Art. 166 내지 Art. 171) 등이다.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연 CESL이 역내 통일매매법으로서의 지위

를 견고히 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해서도 그 

처지는 매한가지라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B2C 매매는 차치하고서라도 CESL의 적용범

위에 있어서도 시의적으로 급진전하고 있는 

전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의 매

매까지도 수용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더욱 그

러하다. 한편으로 CESL은 외견상 PECL에 

수용된 제반 법리를 가감없이 계수하여 당초 

목적을 의도하고 있는 바, 합목적성 차원에

서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한, 소비자보호 및 

이에 준하는 규정내용을 제외하고 CESL에 

수용된 제반 규정체계 내지 조문내용 등에 

있어서는 특단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된다. 

Ⅴ. 맺음말

본고는 EU 역내 통일매매법으로서의 법

적 지위를 예상하고 있는 CESL의 위상을 중

시하여, 논제의 범위내에서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 및 CESL의 법적 지위와 특징 그

리고 국제상사계약에의 적용가능성을 중심

으로 당해 논점에 대한 유의점 내지 시사점

을 분석한 논문이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

분설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CESL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기하

여, CESL은 종래 EC에 의한 CFR과 DCFR

을 입법배경으로 물품의 매매, 디지털 콘텐

츠의 공급, 이와 관련한 서비스의 매매 등에 

관한 법적 기준을 역내 회원국의 실정법에 

선택적으로 보충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고, 

본문 및 부속서의 형태로 최종 마무리되었

다. 이 경우 CESL은 총칙 16개 조항 및 일

반규정으로서 총 186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EU 의회에 제안되었다. CESL은 기업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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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이고 소비자 계약을 포함하여 EU 역내 국

가 간 그리고 역외 국가와의 계약에도 적용

될 수 있도록 고안되었는데, 당초 CESL은 

이처럼 광범위한 모든 사항을 일일이 규정하

기 위한 것에 목적을 둔 법이 아니고, 오로

지 소비자와 중소기업의 이해보전을 위한 특

단의 입법을 국내법의 일부로 보충·선택할 

수 있도록 의도되었다.

둘째, CESL의 적용범위는 이상의 적용대

상에 기하여 당해 기업의 영업소가 각각 서

로 다른 국가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무역계약은 적어도 일방이 회원국에 소재하

고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경우에는 그의 상

거소 또는 물품의 인도지 또는 대금청구지가 

기업의 영업소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고 또한 

이들 국가 중 하나는 회원국이어야 한다. 여

기서 CESL이 적용되는 계약의 종류는 매매

계약을 위시하여 전자상거래의 경우 작성·

저장·전송되고 재사용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위한 계약에 한정하고 있

다. 한편 이상의 계약을 제외한 혼합목적의 

계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기업과 소비자 간

의 계약에서 신용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셋째, CESL은 규율범위에 있어 EU 역내 

계약법을 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에서 채

택하는 경우 특별법의 법적 지위를 보유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이로써 개별회원국의 

국내법과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기에 배려하

고 있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해결책은 회원

국의 국내법 간 법리적 차이로부터 비롯될 

수 있는 장애를 제거하고 또한 무역계약체결

의 과정에서 계약당사자로 하여금 법적 상이 

내지 복잡성에 기한 추가비용 절감, 소비자

의 권리보호 및 구매력 상승 등의 효과를 배

경에 두고 있다. 한편 CESL은 역내 거래에 

발생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개별회원국 

국내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분야는 여하히 배

제된다. 따라서 CESL은 계약당사자의 합의

를 기초로 각국 법체계 및 상관습 등을 방해

하지 않고 역내 계약법의 최소기준을 명정하

고 있다는 취지에서 그 실효성을 부각할 수 

있다.

넷째, 목적 및 대상에 기하여, CESL은 계

약주체로 하여금 EU 통일계약법으로서 이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역내 단일시장의 설립조

건 및 그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에 두

고 있다. 나아가 물품매매 및 디지털 콘텐

츠의 공급 및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관

련된 서비스에 대한 무역거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분야에서 법적 확실성과 

예견가능성을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거

래비용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기업들로 하여

금 CESL을 통해 실질적 기대의 보전에 기

여할 수 있는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표창

하고 있다.

다섯째, 법적 안정성에 기한 국제상사계약

법규범과의 관계성에 있어, CESL은 당사자

의 의무 및 불이행에 관한 법적 기준에 관하

여 여타 국제상사계약법규범에 비하여 보다 

구체적이고도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는 특징

이 있다. 곧 의사표시하자, 계약의 현저한 

불균형 내지 불공정성, 표준약관의 삽입에 

대한 법률효과, 소유권 또는 담보권의 이전

에 대한 법적 기준, 계약의 유효성을 포함하

여 서비스 계약 및 디지털 콘텐츠와 관련한 

계약, 서식의 교전 등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에 결부할 수 있다. 

한편 CISG는 국제적으로 널리 수용된 통일

법으로서 만약 역외에 영업소를 보유한 기업

이 역내기업과의 상거래에 있어 CISG의 적

용범위에 기하여 계약의 성립, 이행, 종료단

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그 법적 기준과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개입될 수 있는 개연

성이 있다. 당해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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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사실의 문제로 다루어지겠지만 무

엇보다도 법적 안정성에 기하여 역외기업에

게는 특단의 장애로 기능할 수 있는 개연성

이 클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PECL과의 연

관성에 기하여, 한편 CESL은 종래 PECL에

서 수용하고 있지 못했던 역내 통일법으로서

의 지위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규정 내지 표

준계약서식 및 그 내용의 정형화, 나아가 전

자적 통신수단에 의한 전자상거래 등에 관련

한 특단의 합의를 통해 종래 PECL의 보완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CESL은 경제적 약자로

서 소비자 내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입법상

의 보완을 추보하여 종전의 PECL을 병합하

고 있다고 보아 그 입법내용은 추보의 내용

을 제외하고 PECL과 그다지 큰 차이가 없다

고 본다. 다른 한편 PICC와의 관계에 있어, 

PICC는 CISG의 해석원칙에 기하여 CISG의 

보충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는 그 법

적 기능상 일반원칙으로서 기능함을 의미한

다. PICC의 채용은 그 저변에 기존의 국가

법질서에 따른 계약의 규율을 상정하고 있지

는 않지만, 계약이 준거하는 규범을 자국법

도 상대국의 법도 아닌, 실제적 무역거래에 

적용 가능한 범세계적인 규범으로서, 일련의 

국제계약법과 같은 방식을 따른 것이다. 이

러한 PICC의 법적 지위를 고려할 때, 이는 

PECL에서와 마찬가지의 결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CESL이 EU 공통매매법

으로서가 아닌 일련의 소비자보호법에 상당

한 CESL의 전향적 회귀를 함의한다. 

여섯째, 예견가능성의 시각에서, 만약 역

내 회원국이 CESL을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의 법원에 의하여 

국내 실정법으로서 CESL이 적용이 우선시 

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기업에게 있어서는 

CESL 내에 산재한 강행적 성격의 규정, 역

내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한 특단의 규정 등

에 의해 예견가능성에 기한 상당한 법적 혼

선이 예상된다. 이 경우 당해 법적 사안은 

개별회원국의 법원에 의해 사실의 문제로 귀

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보아, 무엇보다

도 우리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한 법적 

지위에 놓여 있음이 자명할 것으로 이에 대

한 특단의 주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합목적성의 견지에서 CESL은 

TEFU 예하 일련의 부속규정으로서도 공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ESL은 외견상 PECL에 수용된 제

반 법리를 가감없이 계수하여 당초 목적 실

현을 의도하고 있는 바, 국제상사계약에 관

한 한, 소비자보호 및 이에 준하는 규정내용

을 제외하고 CESL에 수용된 제반 규정체계 

내지 조문내용 등에 있어서는 특단의 문제점

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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